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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STRACT)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

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

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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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

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

으며1)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

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분쟁을 어

* 同德女子大學校 經濟經營學部 講師(경영학박사)
1) 미국의 한 정보통신 분야 조사기관인 Forrester Research사는 1998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상거래 교역규모가 오는 2003년이면 전세계 총거래액의 약 5%인 3조2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Forrester Research, Inc., Preparing For Dynamic Trade in the Internet Economy,
Novemb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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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나라의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국제재판관할권은 섭외적인 요소를 가지는 민사·상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나라

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어야 하느냐는 문제이다. 이는 법과 제도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인

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기업뿐 만 아니라 개인이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그대로 투과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로 커버할

수 없는 새로운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국제재판관할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기존 법률의 확대 또는 유추 적용 또는 그 개정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환경을 현실세계의 그것과 전혀 달리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논의 그리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의 기본 입장을 보면

이 두 가지 형태 가운데 현실과 다른 별도의 법적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전자의 형태, 즉 가

급적 기존의 Cyber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Cyber Space에서의 재판

관할 문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가급적 현실의 법 체제 안에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2)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Ⅱ. 旣存의 國際裁判管轄權의 法理

1. 국 제적 재 판관 할의 의의

오늘날 국제적인 普遍人類社會의 사법적 질서의 실체법적 규율을 위하여 涉外私法이 존재하

는데, 이에 대한 實效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그 첫 관문이 되는 것이

국제적인 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3)

국제재판관할은 涉外的 事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裁判權의 國際的 抵觸의 문제이다. 현재 실효성 있는 국제법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의 특정 법원에 위임되어 해결할 수밖에 없

다.4) 그러나 국제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각국 법원은 아무래도 자국민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판

2) 미국은 Cyber Space와 실제 세계를 관계지을 수 있는 연결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현실의 관련 법

규를 적용하려는 판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3)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종래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권과 정의 26(1998.

6.), 32면.
4) 국제분쟁 발생시 당해 사건 내지 당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내국관련성) 복수의 나라 사이에서

어느 나라가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김영창,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

권 , 원광대 석사논문, 1996. 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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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 마련이고, 또 외국에서의 소송수행에는 비용 등 많은 불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래 당

사자는 가급적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5) 재판관할에 대한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이처럼 크지만 아직까지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통일기준은 거의 없

다. 이에 각국은 대부분 그들의 국내법으로 재판관할 관련 기준을 독자적으로 정하여 독자적으

로 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재판관할은 그것이 가지는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직접관할권과 간접관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섭외사건에 있어 그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

고, 후자는 외국의 판결을 자국에서 승인 또는 집행할 경우 그 요건으로서 판결국의 권한 있는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인지의 문제이다.6) 양자는 표리일체의 관계로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이다.7)

독일에서는 보통 재판권(Gerichbarkeit)과 국제재판관할(Internationale Zuständikeit)을 구분하

고 소송요건으로서도 다르게 취급하는데 대해,8) 프랑스에서는 일반관할권(compétence général)

이라고 하며 한나라 안에서 어느 지방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국내 민사소송법상의 관

할을 특별관할권(compétence speciale)이라 하여 구별한다.9)

영미법에 의하면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사법관할(judicial jurisdiction)으로 다룬

다.10)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재판권의 대인적 제약

으로서 주권면제를 다루고, 대물적 제약으로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

다.11)

2. 국 제재 판관 할 결정 의 기 본적 태 도

(1)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이념

국제적 재판관할권에 관한 원칙은 원래 재판권의 국제적인 규모에서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재판권분배의 문제이므로 초국가적인 국제법으로서의 확립이 긴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조약 등은 극히 미비하며 각국은 자기나라 독자의 입장에서 국내법의

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마저도 극히 불완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각국에 따

5) 서헌재, 국제거래법, 1996, 604-605면.
6) Bartin, Principes droit international prive, Tome-1, 1930, No. 127.
7)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1994), 397면.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8) Gerhard Kegel, Internationales Privatrecht 4 Aufl. 1976, p. 373 ; Rosenberg-Schwab,
Zivilprozessrecht, 10 Aufl. 1969, p. 75.

9) Batiffol, Droit international prive, Tome Ⅱ, 1971, p. 349.
10) Josep H. Beale, A Treatise on the Conflict of Law(1935) vol. 1, p . 274 ; 미국의 1971년의 섭외

사건에 관한 제2차 Restatement는 사법관할(judicial jurisdiction)을 정의하여 州가 그 법원을 통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적권능이라고 한다(Legal power to exercise authority through its
court,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 Second, 1971, §24).

11)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5, 59면 이하 ;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을 재판권의 대물적 제약으로

보면서도 이를 재판권과는 별개의 소송요건으로 보고 있다(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61
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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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소위 국제민사소송법은 그 발달이 아주 유아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법의 불비는 條理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條理는 국제민사소송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가치체계 즉 국제민사소송법의 기

본이념으로서의 條理이다. 그러므로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기본이념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는 전통적으로 국가주의, 국제주의 및 보편주의의 세 가지 기본 입장이 있다.12)

첫째, 국가주의는 자국의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 하등의 국제적인 점을 배려할 필요

없이, 순전히 자국 및 자국민의 이익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국제소송의 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13) 둘째, 국제주의는 국제소송의 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 그것이 민사나 상

사에 관한 경우에도, 그 본질을 국가주권의 사법관할 상호간의 저촉문제로 보아, 대인주권과 영

토주권이라는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려는 입장이다.14) 셋째, 보편주의는 각국의 재판

기관은 국제적 사법관계로부터 생기는 민사·상사사건에 관한 분쟁의 처리를 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제재판권의 결정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판기능을 각국의 재판기관에 분배하는 것이

라고 보는 입장이다.15)

다양한 법질서가 병존하는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편 인류사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보편주의가 타당

하다고 보여진다.

3. 국 제재 판관 할 결정 기준 의 견 해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일본의 민사소

송법 등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국내민사소송법 규정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

어떠한 관련을 갖느냐에 관하여 학설은 크게 逆推知說과 管轄配分說로 나뉘어져 있다.16)

逆推知說은 국제소송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재판권의 한계에 관한 직접의 규정이 없으므로

裁判籍(土地管轄)에 관한 규정을 역으로 推知하여, 국내에 재판적이 인정되는 사건은 원칙적으

로 국내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에 국내에 어떤 재판적도 인정할 수 없다면 국

내의 법원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17)

이에 비해 管轄配分說은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국제민사소송

법의 基本理念인 條理 즉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당사자

12) 牧山市治, 國際裁判管轄權について 民事裁判實務硏究 第2卷, 1982年, 159面.
13) 당사자가 프랑스인이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재판관할을 긍정하는 프랑스 민법 제14·15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14) 예를 들면, 부동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의 소송에 관하여 그 소재지 국가의 법원의 전

속관할을 인정한다 든지, 또는 혼인사건 등의 신분관계의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의 본국의 관할권

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을 국가의 영토주권이라든지 대인주권에 터잡아 설명하는 것 등이다.
15) 이 입장에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은 재판관할권의 장소적 분배라는 관점으로 보아 결국 국내소

송에서 법원간의 토지관할 결정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내·외국인의 이익

을 평등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설적인 견해이다(김영창, 전게논문, 31-35면).
16)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강병섭, “국제재판관할”,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 334-336면 ; 송상현,

민사소송법, 1995, 63-64면 ; 이시윤, 민사소송법, 1995, 59-61면

17) 小山昇, 民事訴訟法, 1972, 23面 ; 菊正雄大, 民事訴訟法, 1968, 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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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공평 그리고 소송의 능률적 진행에 적합하겠는가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

다.18)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위 두 견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부터 그것을 그대로 逆推知하는가

(逆推知說), 아니면 그것을 參酌·適用하되 국제적 배려를 가미하여 국제민사소송법의 條理를

추구하는가(管轄配分說)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19)

4. 국 제재 판관 할에 있 어서 정책 적 고려

법정지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

인을 고려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현재의 지배적인 견해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직접의 명

문이 없는 이상,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條理 즉 어느 나라의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그 재판의 적정·공평 그리고 능률에 적절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편의·공평, 재판의 적정·신속·능률이라는 요청

이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적 고려로 생각된다.20)

(1) 소송당사자의 편의·공평·예측가능성

법정지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원고·피고의 편의·공평·예측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때 원고보다는 피고의 입장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을 물론이다. 그러

나 피고가 국제거래에 종사하는 국제적 기업인데 피고는 외국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현저히 곤

란한 개인인 경우에는 피고중심주의는 약간의 변경을 요한다.

(2) 재판의 신속·능률·공평

법정지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능률·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느냐의 문

제이다. 예를 들어 법정지가 한국인데 그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재판은 신속

하고도 능률적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하여 공평한 재판을 기

18) 국내사건에 관하여 내국재판소의 관할을 정하는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재판권의

장소배분이라는 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국내 재판권에 관한 규정을 參酌 , 類推適用 또는 勘案 하여 국제적 재판관할의 문제를 결

정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국내사건과 섭외사건과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국내의 재판소 사이에는 이송이라든지 중복재소금지 등의 제도가 있는데, 섭외사건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내사건은 국내의 어는 재판소에서 심리되든지 간에 동일한 민사소송

법에 의한 소송절차나 소송제도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섭외사건에 있어서는 그 국가에 따라 다

르다. 또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의무의 귀속을 결정하는 준거법도 각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다

르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적

배려를 가미하여 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牧山市治, 前揭論文, 161面 ;
渡邊惺之, 財産關係の裁判管轄權 國際私法の爭點, 1980, 149-150面 ; 澤木敬郞, 國際裁判管轄權

再考 國際商事法務 第9卷, 1981, 613-614面).
19) 강병섭, 전게논문, 335면

20) 상게논문, 336-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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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문제된다.

(3) 증거조사·증인심문의 용이

적정한 재판은 정확한 사실인정을 불가결의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인정의 자료인 증거

방법의 수집 평가를 어느 재판소가 하는 것이 용이하고도 적절하느냐도 주요한 요인으로서 고

려되어야 한다.

(4) 판결의 실효성

현재 국가간의 민사사법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에서 행하여진 재판이 국제

적으로 그 승인 또는 집행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결과 얻어질 재판이 타국에서 승인 및 집행될 집행가능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5) 사건에 관한 국가의 이익

이상적으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권과 당사자에 대한 법정지국의 이익

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본 관할배분설도 그러한 점은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정지가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하여 강한 이해관계를 가

질 때에는 자국에서 재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법선택과의 관련

각국의 법선택의 기준을 정하는 국제사법의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정지가 달

라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적용될 법이 달라진다. 즉 관할권의 결정이 법선택을 좌우한다. 특히

법정지법주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의 결정이 바로 직접적으로 법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5. 미국 의 재판 관할 법 리

(1) 서언

미국의 各州는 사법체계에 있어서 독립의 單位法域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州를 달리하

는 시민간의 사건에 관하여 어느 州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느냐가 자주 문제로 된다. 이는 국제

사회에 있어서 涉外事件의 재판관할 문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1)

미국은 재판관할 존부를 결정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普遍主義 입장에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現存原則(present theory)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가 이른바 long-arm

statutes을 제정하여 재판관할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자국법의 域外適用과 관련하여 최근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影響理論

(effect doctrine)을 미국법이라고 선언함으로써22) 이같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21) 최공웅, 국제사법상 재판관할권 원칙(특히 미국의 jurisdiction 원칙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6집

(1975), 232면.
22) Hartford Fire Ins. Co. v. California, 113 S. Ct. 2891.

- 6 -



電子商去來의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硏究
━━━━━━━━━━━━━━━━━━━━━━━━━━━━━━━━━━━━

분명히 하고 있다.

재판관할과 관련된 미국의 주된 법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일반재판관할(general jurisdiction)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면 사건이 現存原則(present theory)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1878년 이후 미국 판례가 견지해 온 기본 입장이었다. 1878년

Pennoyer 판결23)에서 확립된 이 원칙은 재판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정지에 피고 또는 피

고의 재산이 현존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주 법원은 일반재판관할의 문제는

現存原則에 의해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州間通商(interstate commerce)이 확대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법정지에 보다 자유로운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재판관할 확대

를 위한 법리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였다.

(3) 특수재판관할(specific jurisdiction)

이는 일반재판관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현실적인 재판관

할 확장의 필요에 따라 最少接觸 원칙(minimum contacts) 및 適法節次(due process)에 입각한

long-arm statutes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판관할의 확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最

少接觸 원칙이란 1945년의 International Shoe 판결24)을 통해 확립되었는데, 이는 피고와 최소

한의 접촉을 갖지 않은 주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公正과 實質的 正義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의 관념에 비추어 헌법상의 適法節次 청구권을 침해하

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long-arm statutes는 또 연방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가 재판관할 존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법원이 long-arm statutes에

따라 재판관할을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같은 결정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에 합치해

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지에 현존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그에 대한 소송수행 과

정이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公正과 實質的 正義 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저해하지 않아야

가능하다.25) 재판관할권의 행사가 公正과 實質的 正義 에 부합하느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3) Pennoyer v. Neff, 95 U.S. 714 (1877)
24)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1945) ; 이 사건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종전의

법정지 주에 實在(presence) 해야 하다는 요건을 배척하고, 어느 주나 소송의 유지가 公正과 實

質的 正義(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 접촉을 갖는 피고에

대하여서만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가 법정지에 현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법정지에서 일상적으로 계속적 또는 체계적인 영리활동(routine,
continuous, or systematic business)을 하였다면 법정지와의 最少接觸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재판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이다. 법정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

우, 법정지 외에서 행한 불법행위의 결과가 법정지에서 발생한 경우, 또 비거주자가 법정지에서

의 사업활동 및 이익도모 행위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경우 등도 最少接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

국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왕상한, 전자거래와 재판관할 , 통상법률 제27호, 1999. 6. 12면).
25)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 such that the maintenance of the suit does not offend

traditional notions of fair play and substantial justice.”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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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용 등 피고측 부담과 함께 효율적인 구제를 받고자 하는 원고측 입장과 분쟁해결과정

자체에 대한 법정지의 이해관계, 그리고 州間(interstate)사법체제 등의 측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4) 국내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26)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들의 행위에 대해 미국 법원이 그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국내법의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미국 법원의 초기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

원은 이후 입장을 바꾸어 1945년 이른 바 Alcoa 사건27)에서 影響理論(effect doctrine)28)을 취함

으로써 역외적용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利益衡量理論(interest

balancing theory)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가 1993년 Hartford 판결을 통해 다시 影

響理論으로 회귀하면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상대국과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그들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즉 법

역 외의 영역에 일방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미국은 독선적 패권주의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Alcoa 사건 이후 자국 법을

거듭 역외적용해 왔으며 그 범위도 독점규제법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최근들어 증권거래법,

지적재산권 등으로 더욱 넓혀왔다. 그리고 급기야는 1997년 3월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기업

의 행위에 대해 Sherman Act를 형사적으로 역외적용 한 첫번째 판례29)를 내놓음으로써 국제사

회에 큰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5) 최근 전자상거래 재판관할 관련 판례 경향

Cyber Space가 가장 발달한 미국이지만 아직까지 Cyber Space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대상

으로 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 법원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가급적 현실세계의 규범으로 Cyber Space에서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으며 재판관할 문제도 그러하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에서 그 재판관할 존부가 쟁

점으로 제기되었을 때 미국 법원은 Cyber Space에서 이루어진 여러 유형의 행위들을 가급적

현실의 개념으로 수용한 뒤 이를 연결점으로 하여 long-arm statutes상의 最少接觸 원칙 내지

適法節次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을 구하고있고, 나아가 影響理論에 의해서 그들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30)

326 U.S. 310 (1945)
26)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용 관련 법리에 대해서는 윤세리, 독점금지법이 역외적용(1995년 미국 독

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1995, 6) , 96∼102면 ; 이

상돈, 국제거래법(1992) , 86∼93면 ; 한상대,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관한 일고찰(그 특징과 역외

적용에 관한 판례변천), 통상법률(1995, 10) , 88∼93면 ; 왕상한, 미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과 외국기업인의 형사처벌 , 통상법률(1997, 10) , 6∼29면 등 참조.
27)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8) 影響理論이란 설령 그것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들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이익

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intent)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영향이 미쳤다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Alcoa 사건에서 확립된 影響理論은 이후 미국 국내법의 역외적

용에 기본적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9) United States of America v. Nippon Paper Industries Co. Ltd., 109 F. 3d. 1.

- 8 -



電子商去來의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硏究
━━━━━━━━━━━━━━━━━━━━━━━━━━━━━━━━━━━━

6. 우 리나 라의 재 판관 할 법 리

(1) 법리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이 독일 혹은 일

본과 같이 토지관할 규정의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국제소송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

용할 수 있는지,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전혀 다른 새로운 적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가 문제된다. 국제재판관할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 어떠한 관련을 갖느냐에 관하여 학설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逆推知說과 管轄配分

說의 각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31)

국제소송에 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어느 법원의 관할권이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면 逆

推知說의 입장에 서게 된다. 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는 국제적, 거시적 안목에서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공평 또는 소송의 신속·경제에 적합하느

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參酌, 類推適用 또는 勘案되

는 것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는 條理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주장하면 管轄配分說의 입장에 서

게 될 것이다.32)

(2) 판례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른 바 逆推知說에 입각하고 있고,33) 특별한 사정설34)을

도입하여 이를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첫째,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나 국내의 성문법규가 없다. 둘째, 외국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

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셋째,

30) 미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재판관할에 관한 일반 논의에 대해서는 Henry H. Perritt, Jr.,
Jurisdiction in Cyberspace , 41 Vill. L. Rev. 337 ; Lawrence Lessig, The Zones of

Cyberspace , 48 Stan. L. Rev. 1403 ; Matthew R. Burnstein, Conficts on the Net: Choice of
Law in Transnational Cyberspace , 29 Vand. J. Transnat'l L. 75 ; Stephan Wilske & Teresa
Schiller,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Cyberspace: Which States May Regulate the Internet ,
50 Fed, Comm. L. J, 117 ; Dale M. Cendali & Rebecca L. Weinstein, Peronal Jurisdiction
and the Internet , 520 PLI/ Pat 975 ; Howard B. Stravitz, Personal Jurisdiction in
Cyberspace: Something More is Required on Electronic Stream of Commerce , 49 S. C. L.
Rev. 925 등 참조.

31) 이에 관한 문헌으로는 강병섭, 국제재판관할 , 섭외사건의 제문제(하) , 334-336면 ; 송상현, 민

사소송법, 1995, 63-64면 ; 이시윤, 민사소송법, 1995, 59-61면
32) 강병섭, 전게논문, 365면

33) 大法 1972. 4. 20. 72 다 248(의무이행지) ; 大法 1975. 7. 74. 므 22(피고주소지) ; 大法 1988. 10.
25. 선고, 87 다카 1728(재산소재지) ; 大法 1992. 1. 21. 91 다 14994(불법행위지) ; 大法 1992. 7.
28. 91 다 41897(사무소소재지) 등 참조.

34)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고의 주소지가 속하지

아니한 나라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는 피고의 주소지 소재국이 아니라 하

더라도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피고

의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피고 소유의 재산 소재지,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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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은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

로 위 규정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넷째, 그러나 이에 의한다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는 논리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逆推知說에 입각한 판례는 무엇보다 국가주의 내지 국제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고 또

국제재판관할권을 순국내적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국내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하려는 것이므로 국제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 배분 기준으로서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5) 管轄配分說 또한 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

떻게 풀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

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조리에 의한 판단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결국 판례의 발달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대표적 판례는 1995년의 나우정밀 판결이다.36) 동 사건에서

는 외국의 제조물책임 판결에 대하여 국내 집행판결의 승인 요건으로서 외국의 재판관할이 문

제되었다. 제조물책임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의 논란이 있으나

제조자와 소비자간에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

며,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물건의 제조지, 원고(피해자)의 물건

취득지, 결과발생지 등의 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37) 따라

서 일응 미국 플로리다주의 재판관할이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제조자가 손해

발생지에서 피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아 강제집행청구를 배척하였다.

(3) 검토

법정지의 선택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국제소송에서 재판관할의 결정은 중요

하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형평과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법원

으로서는 자국민 보호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집행불능의 판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역추지

설에 특별한 사정설을 결합한 현재의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

각된다.

35) 강볍섭, 상게논문, 335면.
36) 미국 내에 아무런 영업기반이 없던 나우정밀(주)이 제조하여 미국 수입상을 통하여 미국내 각지

의 백화점에 납품한 무선 전화기의 사용 중 청각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미국소비자가 미국내

수입상을 제조물책임으로 제소하자, 책임분산을 위하여 미국 수입상은 나우정밀을 제3자 소송인

수제도를 이용하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끌어 들였다. 이에 나우정밀은 국제관할권이 플로리

다주에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패소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동 판결

의 우리나라에서의 집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집행

판결의 요건인 국제관할권의 존재요건,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의 송달요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의 합치요건, 상호보증요건(민사소송법 제 203조) 가운데 미국의 국제재판관할권

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이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 , 인권과 정의 262호(1998.
6.) ; 최공웅,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 법조 503호(1998. 8.)가 있다.

37) 박훤일, 전게논문,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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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電子商去來와 國際裁判管轄權

1. 序 言

인터넷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제소하는가는 자기의 권리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법정지를 어디로 정하는가에 따

라서 재판에 필요한 시간, 비용 등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판관할권문제는

비록 인터넷에 관련된 분쟁의 특유의 문제라고 까지는 할 수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

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한 법정지 선택의 문제는 인터넷상에서 발신된

정보가 전세계적으로 접근가능한 상태에 놓인다는 점에서 선택가능한 법정지가 무수히 많아지

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재판관할 결정문제에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의 입장과 소비자보호의 입장 가운

데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느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양자의 조화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는 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도 종래의 기준 외에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혀 새로운 이론 내지는 기준을 시도할 수도 있

겠으나 기존 법리를 기준으로 이를 수정하여 해결한다는 입장이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측

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는 재판관할의 유무의 결정에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요인 가운

데38) 판결의 집행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

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 . 契 約 上 의 裁 判 管 轄 權 問 題

(1) 재판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

1) 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일반적으로 재판관할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판례는

합의관할(choice of forum clause)에 관하여 오늘날 상거래의 실체와 확장되는 국제무역거래에

비추어 법정지에 관한 조항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증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39)

우리나라에서의 통설과 판례는 국제소송의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

다.40) 그리고 그 유효성의 요건으로 당해 사건이 타국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관할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법정지법상의 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당해 사건이 그 외국 법원에 대하여

38) 강병섭, 전게논문, 336면.
39) M/ S Bremen v. Zapata Off-Shore Co., 407 U.S. 1, 92 S.Ct. 1907(1972). ; 박훤일, 준거법·재판

관할 합의의 효력 , 경영법무, 23호(1996. 2.), 41면. ; 강병섭,전게논문, 355면.
40) 우리나라 섭외사법규정에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직법적으로 규정한 성문규정은 없고, 다만 일

정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관할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제2항, 제8조, 제25조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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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련성을 가지며,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

할 것을 들고 있다.41)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대량거래의 양상에 따라 당사자

간의 관할의 합의가 빈번하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재판관할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시 다발적으

로 전세계에 걸쳐서 법정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예

측가능성을 높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장에서는 위 국제소송의 관할합의 유효성

의 요건중에서 외국법원과 당해 사건의 합리적 관련성의 요건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기본적

으로 위 판례의 입장을 취하면 당사자의 관할합의를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당사자의 예측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성요건에 대한 보다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방식으로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6조는 국내관할의 합의를 서면에

의하도록 요구하는 바, 국제소송의 재판관할합의에도 이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

립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경우에도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므로 서면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

이 없을 것이다.42)

2) 약관에 의한 경우

약관에 의한 전속적 관할합의의 경우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로 나누어, 국내거래의 경우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거래의 경우 동법 제15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

고있으며, 동시행령 제3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보험업, 수출보험에 의한 수

출보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많은 약관

은 위에 든 업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거래에서 전속적 관할합의는 국내거래와 달리 유효

41) 1997년의 삼영익스프레스 판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

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고려무역), 피고(삼영익스프레스) 모두 내국법인인 바, 피고는 원

고의 운송의뢰를 받고 물건인도지를 미국 텍사스주,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을 신용장 발행 은행

의 지시인으로 하는 복합운송증권(Combined Transport B/ L)을 발행하였는데 도중에 운송물이

멸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복합운송증권과 신용장에 의하여 담보된 화환어음을 국내은행에 네

고(Nego)하였다가 운송물이 멸실되자 위 금액 전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복합운송증권을 받아

소지인으로서 피고(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복합운송증궈 이면 약관에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미국 뉴욕시 민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의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였다.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소

각하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과 대법원은 지정된 외국법원과 당해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을 결여하

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건 관할합의의 효력을 부인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강희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유효요건 , 인권과 정의(1997.
10.) ; 한충수,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있어 내국관련성 문제(상)(하) , 법률신문 2648호(1997. 11.
20.), 15면, 2650호(1997. 11. 27.), 14-15면. ; 손경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요건 , 중재

(1998. 겨울) 등이 있다.
42) 손경한, 전게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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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아 왔다.43)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이트를 개설한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설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상

대방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모

니터에 표시된 약관조항에 동의하는 한 약관에 구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약관에 의한 관

할합의 경우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력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 약관에

의한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를 인정하여 상

인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이루었던 종래의 국제거래의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 주었으나 전

자상거래의 경우 무국경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의미가 종래와 달라지고

소비자보호의 이념이 국경을 넘어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재판관할 합의가 없는 경우

1) 피고 소재지(사무소, 영업소) 등

민사소송법은 제1조의 2항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제2

조에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에 의하고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거소에 의한

다 , 제4조에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

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의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은 외국

법인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에,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한다는 것이 형평에 입각한 민사소

송법의 기본 입장이다.

이는 수동적 입장에 있는 피고를 보호하는 것이 당사자의 공평에 맞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

청은 국제적 재판관할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소재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공평, 편의라는 점 이외에, 피고의 소재지는 그 생활

의 본거지로서 대개 피고의 재산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승소판결을 얻는 경우 그 집행

이 쉽다는 점이다.44) 국제소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피고의 주소지가 있다면 일응 우리나라

에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어느 나라에 피고의 사무지나 영업소

가 있고, 소송이 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면 소송의 내용이 당해 사무소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것인

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 다국적기업이 출현하여 기업의 활동무대가 세계화되고 있

는 추세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영업소 소재국에서 응소하는 것이 그다

지 어려운 일이 아닌 반면, 피해자 개인이 권리실현을 위해 상대 기업의 주된 사무소, 소재국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과가 되

므로, 그런 경우는 그 영업소 소재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자가 매도인을 상

43) 강희철, 전게논문, 110면.
44) 강병섭, 전게논문,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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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소송을 할 때 구매자가 인터넷을 접속한 곳을 영업소 소재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

이다.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자는 다국적기업처럼 큰 기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피고 소유의 재산소재지

민사소송법 제9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

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관할의 경우에 있어서도 係爭物 자체가 한국에 있으

면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것이다.

미국법상의 對物管轄 理論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즉 장래 승소한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우연히 그 국가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

는, 미국의 shaffer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不在하는 외국인 피고로 하여금 응소케 할 만한

어떤 充分한 關聯性 이 있을 때에만 관할이 긍정된다.45)

한국내 외국인 피고의 재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승소판

결을 한다면, 그 판결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의 집행이 거절될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의무이행지

민사소송법 제6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67조46)에서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특정물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그곳이 의무이행지가 될 것이

다.

일본하급심 판례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지가 일본이라는 이유로 일본법원의 관할이 인정되

었다. 미국법상의 最少接觸(minimum contacts) 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적정 및 당사자의 공평에 비추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47)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상품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지에 재판관할이 인정되

고, 대금에 관한 분쟁에 관해서는 판매자의 영업소 소재지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이 중 제

한설에 따르면, 본래의 급부가 변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를 제외하든가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Cyber Space에서 계약의 이행지국은 매매계약에

관한 상품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소비자의 常居所地國이 의무이행지가 되며, 그 관할

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한설을 취하지 않는 한, 반대로 매도인측의 대금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대

금지급의무의 이행지인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국에도 관할이 인정되고 소비자는 부득이하게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국에서 응소하게 될 것이다.48)

45) 상게논문, 368-369면.
46)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

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47) 강병섭, 전게논문, 369면.
48) 홍성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계약상의 법적 논점 , 통상정보연구 제1권 제2호(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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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不 法行 爲의 裁 判管 轄權 問題

종래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으로 국내외의 판례에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판례49)는 피해자보호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의 편의, 가해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공평하느냐라는 관점에서 결정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결과발생지가 일본이더라도 일본에서 재판하는 것이 당

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또는 신속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일

본법원의 관할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50)

생산자책임소송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는, 제조물책임에 관해서 생산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넣은 이상 그에 수반되는 사태를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생산자

를 그 제품이 수출된 외국법원의 관할에 복종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소

비자보호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51)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지의 개념에 가해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지도 포함하

여 어느 한 곳이라도 연관된 곳이면 재판관할이 있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불법행위로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상표권침해, 해커에 의한 정보파괴 등이 있다.52)

우선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예, 프라이버시의 이익이 존재하는

장소이고, 그러한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장소가 손해발생지국으로서 재판관할

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 가해행위지국의 재판관할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53) 여기에

서 문제된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는 그 행위가 목적적으로 행하여졌고, 그리고 제소에 중요한

관련을 갖는 경우에는 외국의 재판관할권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단순한 네트워크의 사용

에 불과한 경우54)에는 발신자의 주소에 관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커에 의한 정보파괴의 경우에 대해서도 가해행위지국 이외에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던 컴퓨터의 소재지국이 불법행위지국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정보가 있는 회사

에 경제적 손해를 준 경우에 컴퓨터 소재지국과는 달리 그 회사의 본점소재지에도 불법행위지

국으로서의 관할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는 이차적·파생적인 경제적 손해의 발생지는 불법행위

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55)

한국통상정보학회, 291면.
49) 大阪地方裁判所 昭和 48.10.9 判決(判例時報 第728號, 76面) ; 東京地方裁判所 昭和 59.3.27 判決

(判例時報 第754號, 58面).
50) 강병섭, 전게논문, 370면.
51) 상게논문, 370면.
52) 손경한, 전게논문, 80면.
53) 상게서, 80면.
54) 이에 대한 미국의 판결로는 Compuserve v. Patterson, U.S. Dist. Lexis 20352 (S.D. Ohio 1994) ;

http/ / www.eff.org/ pub/ Legal/ Cases/ cis-v-pat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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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불법행위에 관한 재판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법충돌(conflict of law)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국에서는 불법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행위가 어떤 국가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어느 나라에서 관할

권이 발생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국가간의 협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56)

4. 국 제적 논 의

(1) 도메인 분쟁에 관한 WIPO의 관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회원국들이 범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립되었고, 회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개

인과 기업들도 WIPO를 이용할 수 있다. WIPO 산하의 중재·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는 1994년에 설립되었고 사인간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하여 중재나 조

정을 담당하고 있다.57)

WIPO중재·조정센터에서는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가운데 특

히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서비스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Service)를 개발하였고 곧 도입할 예정이다.58) 이러한 분쟁

의 중립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위 센터는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을 개발하여, 증거뿐만 아니라 양당사자의 준비서면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의 신속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중재비용은 아직 미정

이지만 대략 미화 1000불 정도의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59) 적용될 절차 규정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 통일도메인네임분쟁해결

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60)에 의할 것이다.61)

(2) OECD에서의 국제재판관할 부분 규범화 노력

OECD는 1998년 10월에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선

언 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키로 하고

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현재 작업 중이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이

논의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상거래 수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소비자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

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의 공개, 광

55) 손경한, 전게논문, 81면.
56) 홍성규, 전게논문, 292면.
57) http:/ / arbiter.wipo.int/ center/ index.html
58) http:/ / arbiter.wipo.int/ domains/ index.html
59) http:/ / arbiter.wipo.int/ domains/ fees/ index.html
60) 본 규칙은 1999. 10. 24. ICANN에서 승인되었다(http:/ / www.icann.org/ udrp/ udrp-rules-24oct99.

htm)
61) http:/ / arbiter.wipo.int/ domains/ rules/ 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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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만처리, 분쟁해결, 보상과 같은 핵심 소비자보호 원칙을 권고함으로써, 거래상의 장애를

만들지 않고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62)

Ⅳ . 結 論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동시다발적으

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섭외적인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서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을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가라는 문

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송이라고 해서 현실세계의 경우와 다르게 취

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가급적 현실의 법 논리로

Cyber Space에서 발행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Cyber Space에 적용될 법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규범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분쟁을 해

결하려 해도 적어도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역추지설에 입각하여 재판적과 재판관할 문제를 결정해 왔는

데 역추지설 자체에 대한 비판은 접어두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Cyber Space에 이용할 때 많

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입법적 불비는 그 사례가 아직까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필요

성이 일반에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Cyber Space와 관련하여서는 그 성장

추세와 국제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법적 다툼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

다.

이와 관련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상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국제 재판관할 문제를 그들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적극화하고 있다. 미국은 最少接觸 원칙(minimum contacts) 및

適法節次(due process)에 입각한 long-arm statutes를 채택하여 이를 토대로 재판관할의 확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고, 또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재판관할 부분을 규범화하려는 노

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국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거나, 이러한 입법의 정비가 어

렵다면 국제조약의 체결 등을 통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입법의 정비 또는

국제조약의 체결 등을 통한 모색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과 관련된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하는 우

리 기업인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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